


모든 사업주 및 

근로자는 

직장 내 장애인 

인식개선 교육을 

연 1회, 1시간 이상 

받아야 합니다.

관련법령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,

동법 제86조(과태료)

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(집합교육)

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(집합 및 온라인 교육 등)

 사업장 자체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교육






















